
E1, LPG 가격담합 벌금 2억원
서울중앙지법, SK가스와 가격정보 교환 … SK는 감면 적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1월15일 액화석유가스(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LPG 수입기업 E1(대표 구자용)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신현일 판사는 “국내 LPG 시장이 과점이기 때문에 가격이 유일한 경쟁전략임에도 E1은 경쟁기업 SK가스

와 영업비밀인 가격정보를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교환했다”며 벌금 2억원 선고를 내렸다.

E1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가스 등과 미리 협의해 LPG 가격을 실제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LPG 공급기업 6

사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6689억원을 부과하고 E1 1곳만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고 담합사실을 인정한 SK는 조사협조자 감면(리니언시) 규정을 적용 받았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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